
대신대학교 목회신학원 장학지급 규정

1. 본원은 성적우수자, 교역자 자녀, 교역자 사모, 장로, 특별, 부부학생, 그리고 외국인 학

생 등에게 학비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다.

2. 본원은 교비 장학생을 둘 수 있고 외부기탁금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다.(교비장학금은 

근로장학생을 포함한다)

3. 성적우수 학비 감면자는 각 학년 수강인원이 10명이 초과할 경우에만 지급하며 10명당 

1명으로 하고 그 지급금액은 연수비 2분의 1을 감면한다. 각 학년 수강 인원이 10명 이

하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동점자일 경우 실점 합계 우선자를 성적 최우수자로 

하되  실점까지 동율일 경우 각각 연수비 4분의 1을 감면한다.(2020. 3. 1 개정)

4. 현직 전임 교역자의 미혼 자녀나 사모, 장로에게는 연수비 4분의 1을 감면한다.

5. 원우회 정임원 전원에게 연수비를 감면한다.

   (단, 회장 1/2, 기타임원(총무, 회계) 1/4)

6. 부부로 입학한 부부학생에게는 부부 모두에게 연수비 4분의 1을 감면한다.

7. 외국인 학생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로 연수비를 감면할 수 있다.

8. 학비감면 및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.

   (단, 원우회 정임원(회장, 총무, 회계)은 제외)

9. 본교 교직원은 연수비 전액을 감면한다.

10. 본 규정의 제정과 수정은 교무위원회가 하고, 미비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시행

할 수 있다.

부 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칙

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